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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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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챔피언 급 스타제품 개발 및 선도 기업 육성○

지원에서 제품의 사업화 위주로 지원 강화- R&D

바이오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지원○ ․

제품개발비용의 개발기간의 가 소요되는 안전성- 40%, 50%

시험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

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등 상품판매 촉진사업 추진○

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상품 판매 촉진 기대-

□

기획 평가 선정 관리 정산 기술실시계약 기술료징수 등, , , , , ,○

전문성이 요구되는 단위 업무에 다수의 행정인력이 업무

수행하여 업무 비효율

대상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관리가 어려움○

구분 년‘02 년‘03 년‘04 년‘05 비고

대상사업
12

(12)

23

(11)

34

(11)

41

(7)

전문가를 보유한 전략산업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○

-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 과기부는 과학기술평가원에 위탁,

□

첨단산업육성위원회 개 분과 명 개 분과 명 조정6 90 2 30○ →

○ 기능이 유사한 분과를 통폐합하여․ 효율성 제고


